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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조참 조참 조참 조  

제 목제 목제 목제 목 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(가지급가지급가지급가지급) 관련 안내관련 안내관련 안내관련 안내 
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-1241 (2016.3.25) 

  

2. 위 근거와 관련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의 혼란방지를 위해 

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조기지급조기지급조기지급(가지급가지급가지급가지급) 종료시점을 종료시점을 종료시점을 종료시점을 2016년 년 년 년 2/4분기까지 추가로 분기까지 추가로 분기까지 추가로 분기까지 추가로 

연장연장연장연장함을 알려온 바 안내드립니다. 

가. 근거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시행규칙 제21조(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) 

나. 대상 : 전체 요양기관 (채권 압류기관은 제외) 

다. 적용기간 : 2016년 2/4분기까지 

라. 내용 :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

급여비용의 일부(90%)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

마. 제외기준 : 월 기준 요양급여비의 10%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, 

6개월 이상 상계비용을 미상계하는 요양기관 

* 조기지급(가지급) 제외를 원할 경우 건보공단으로 문서신청(FAX : 033-749-

6361), 공문 접수일 이후 분부터 가지급 제외.   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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